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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   조  

제    목 「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」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-2732(2025.4.21.)

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서는 '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

스'를 다음과 같이 제공 중이며, 이를 유관기관 등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를 

요청해온 바,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제공내용 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으로 위해의약품이 유통된 정보

항목 내용

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
식약처 회수명령 발생 시 해당 의약품 보유여부 안내

* 회수명령일 기준, 최근 3개월 이내 입고된 의약품

회수의약품 입고 알림
회수대상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급일자, 제

조번호 등 정보 안내

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입고 알림
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, 공

급일자, 유효기한 등 정보 안내

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
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 정보 및 처

방·조제 유의 안내

○ 제공방법 :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

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

○ 신청방법 : 

 ① 요양기관업무포털(https://biz.hira.or.kr) 인증서 로그인 후, ‘진료비청구 > 청구 및 통보관



련 신청 > SMS신청' 메뉴 접속

 ② 원본 제출방법 : 등기우편

  ※ 우편주소 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22층 의약품정보개발부

※ 붙임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일체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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